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인제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637

발 의 년 월 일:2023년 03월 29일
발 의 자:김인제 의원(1명)
찬 성 자:김　경, 김동욱, 김성준,

김영철, 김지향, 남창진,
서준오, 유정인, 이숙자,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
임규호, 장태용, 정준호,
최민규, 한　신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는 일정 지역 내 집적도가 높거나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

있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산업ㆍ특정

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진흥지구 신청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신청지연

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자치구의 신청 없이도 진흥

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

하는 등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또한, 선정 절차 지연을 야기하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일부

기능을 정비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” 및 “특정개발진흥지구”의 지정절차를 명

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수정(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)

나.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의 신청 없이 시장이

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1조제3항 및 안 제12조제1항)

다. 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)



라.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 규정(안 제12조제11항).

마.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, 공

무원인 위원에 대한 대리참석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9항~제11항).

바.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련, 협력사업의 사업자

선정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20조의2 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, 「국토의

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
























